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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자동차 단독사고의 과실평가

 도로관리부실이 경합된 사고

고속도로나 국도, 시도 등의 도로관리상의 하자, 예를 들면 도로가 깊게 파인채 오랫동안 방치

되어 있었던 것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경우나 도로내 낙하물을 방치하여 이로 인한 충돌 

혹은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은 도로관리를 책임지는 기관과 운전자의 

운전 과실이 함께 경합하여 발생 된 사고로 간주된다. 

과실비율은 도로의 형태(넓이, 직선로 혹은 곡선로 등)나 사고시간, 자동차의 속도, 계절 등의 

환경적인 요인, 운전자의 상태(음주운전 등) 등 종합적인 바탕에서 이루어지지만 대체적으로 운

전자에게 안전운전 미흡정도의 과실이 있고, 무면허나 음주운전, 과속 등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경우를 전제하여 도로관리기 관측의 과실은 50%를 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도로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이 도로낙하물이나 하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의 존재(ex. 낙하물을 미처 발견하여 조치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

가 없었을 경우 등) 가 인정되는 경우엔 도로관리기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도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설령 도로관리기관의 과실이 인정되는 사고라 하더라도 실제적인 배상에 이르기까지는 

해당 지역 의 배상심의회를 통하던가 아니면 소송 등을 통하여 판결로서 확정받아야 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손해가 아니고서는 끝까지 대응하는 운전자는 그리 많지 않는 

현실이다 보니 대형사고나 권리의식이 투철한 운전자를 중심으로 배상청구가 이루어지는 편이

다. 

 직접적인 충돌없는 자동차간 사고

다른 차량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으나 다른 차량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ex.중앙선을 침범해 오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노견의 가드레일을 접촉한 사고 등)에는 

직접적인 충돌여부 를 불문하고 직접적인 충돌이 있었다는 가정을 전제하여 과실을 판단한다. 

다만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음을 참고하여 대략 20%정도의 과실을 추가한다.

아울러 충돌을 피하려는 과정이 너무 과대 혹은 지나쳤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과속운전이나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해 그러한 과대 혹은 지나침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별도로 20%를 전

후한 과실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원인을 제공한 자동차가 원인제공행위 후 도주한 경우라면 도주사고로 인정받아 인명 피해에 한

해 정부의 보장사업이나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도 있으므로 주변

의 목격자 확보 등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